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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년째이다 최초 급여지급 시기를 년 남겨두15 . 5

고 있지만 그 동안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국내외. ․
적인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 .

년 경제위기를 맞은 후 정부는 연금제도를 전면 개정하였1998 IMF ,

다 그 뒤 년 현재 두 번째의 연금개정이 논의되었다 이번 연금개. 2003 , .

정은 년도에 도입된 재정계산제도가 실시된 첫 해이다 년 동안98 . 15

크고 작은 제도 개정이 있었으나 중대한 사회적 변화와 파장을 예고하

는 경우는 두 시점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다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적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적인 방식.

에 입각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재정 안정화는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핵심전략이기도 하다.

문제는 최근의 연금개정 추세로 이어지다 가는 제도의 목적과 수단

이 전도되어 결과적으로 노후 책임이 개인과 시장에 떠넘겨지는 양상

으로 전개될 것이라는데 있다 더구나 국가의 지원은 여전히 불분명하.

다 앞으로 공적 연금의 기능이 축소되고 금융시장과 민간 보험회사가. ,

그 기능을 대체하는 공사혼합 체계가 형성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저항이 꾸준히 전.

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인식을 토대로 만들어 졌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제도변화에 노동조합이 조언자나 참고인으로

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주요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연금개정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고려.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정이 단순히 연금제도 하나만을 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에 적잖은 파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국민연금 문제를 보다 다차원적인 수준에,

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연금개정에 의해 제도 본연.

의 목적이 저절로 포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도적 전략

이나 운동적 전략으로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수고해 준 윤정향 책임연구원과 이수진씨

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 조직의, ,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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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식 하나.

모든 노령연금의 목적은 퇴직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 성원들에

게 강제적으로 공적 연금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령

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1)

많은 국가들이 강제 공적 연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령이라는 위험이 지.

니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노령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

로도 대처해야 할 장기적인 안목과 폭넓은 정보가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또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보.

호방식이므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디톤은 선진자본.

주의 사회에서 연금제도를 사회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폭넓게 보

면 거시경제의 투자요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Deaton, 1989: 164).

민들로부터 정권과 정당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연금이 공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로는 민간보험 시장이 실패

할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보험시장이 퇴직 소득 보장으로 실패.

하게 되는 이유에는 미래의 수익률과 수익수준 및 패턴의 비율에

따라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평균 사망율의 장기 추이를,

1) 물론 사적 연금과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행사한다 톰슨은.

대다수의 국가가 퇴직자를 위한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비공식적 가족내부의 이전 둘째 강제 기여와 급여혹은 조세이전. , , , , ( )

프로그램 셋째 자산거래 가 그것이다, , (asset exchanges) (Thompson, 1998: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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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고 퇴직후 물가 및 실질임금 변,

화율과 개인의 기대여명에 대한 추이를 민간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Thompson, 1998).

강제적인 공적 연금을 도입할 당시 정책 결정가들은 제도 순응성

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에게 기여액보다 높은 급여혜택을 보장하였

다 그러나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연금개정. 2)은 공적 연금을 통한 안

정적인 노후 보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제도의.

변화가 노후 소득 보장의 점진적인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가.

인식 둘.

우리나라는 지난 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장기 재정추계 및 장1998 ,

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뒤 올 해 처음으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마련된 국민연금 제도 개혁.

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8

월 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19 「

한 공청회 를 통해 제시한 방안은 설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라」

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 성원들의 불안과 불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기된 지난 월의 재정 불안정 탄5 ‘ 2 ’3)은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넘어 제도의 불필요성이 회자될 정도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여와 급‘ ’

2) 연금을 개정할 때 연금개혁이라는 표현이 통용된다 그렇지만 개혁이라는 용‘ ’ . ‘ ’

어에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어감이 담겨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연금제도 개정 연금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 ’ .

3) 년 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년을 연금고갈 시점으로 전망하였다 당1998 2033 .

시 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였던 가장 큰 요인은 수정적립방식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기금고갈을 마치 연금급여의 지급불능사태와 동일시하는 의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이

다권문일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다(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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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지만98 .

년 당시에는 연금제도의 구조 개혁을 놓고 자영자와 사업장 가입98

자 특수직역 연금가입자 등 사회 제 행위주체간의 상당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도의 외관을 바꾸는 모험은

하지 않는 대신 공론화 과정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는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여러 계급적계층적 지위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노후․
를 보장한다는 것은 상이한 이해관계와 세력관계를 조정 타협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연금의 도입과 개정의 제.

경로에서는 일련의 구조적 갈등과 조건을 양산하는 내적 동학이 존

재한다 최근의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분명하게 부각되지.

못했던 까닭은 연금제도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 불안‘

정 기금고갈 문제가 국민연금을 조망하는 시각을 이미 보험논리’, ‘ ’

로 매우 협소하게 제한함으로써 개혁안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 ․
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논리적으로 보면 기여금과 급여의 수익

비를 로 맞추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급여수준에 맞춰 기여‘1’ ,

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급여수준을 낮춰 미래세대의 보조금을 없

애는 방법밖에 없다 김연명 그렇지만 연금제도는 노인( , 2001a: 117). ,

노동자 노동조합 산업 및 금융부문 국가와 같은 사회 제도와 모든, , ,

핵심부문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특정 영역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Deaton, 1989).

본 연구는 두 가지 현상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연금.

제도 개정이 왜 공적 노후 소득 보장의 축소로 귀결되는 가이고 다,

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개정이 재정불안정의 문제로만 표출됨에 따‘ ’

라 어떤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으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연금제도 개정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금 제도의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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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속적으로 표출되어 왔거나 표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을 딜‘

레마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

변수들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재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연금 제.

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역할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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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정의 딜레마II.

연금제도 개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1.

년대 후반 와1990 World Bank ILOISSA(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를 중심으로 전개된 연금제도 개정 논의는 세계 각 국의Association)

연금제도가 근본적인 구조변경에서부터 최소한의 개정에 이르기까

지 일정한 변화의 궤도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4) 실제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연계체계의 공고화 부과방식에서 개인저,

축계정방식이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재원조달 방식의 대체처럼

연금제도의 골격을 재구성하는 것에서부터 급여수준과 수급연령 조

정 급여산식의 변경 등 중단기 조정까지 매우 다양한 변화가 일, ․
어났다.

서구 유럽에서의 변화의 주된 내용은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연금

제도의 혼합방식의 정착이었다 논의를 단순화시키자면 공적 연금을.

축소하거나 위험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적립방식으로 공,

적 연금을 보완대체하거나 아니면 사적 연금을 강화하는 것이었․
다 반면 이(Ginn, 2001; Gern, 2002; Feldstein, 2002; Siebert, 2002).

시점에 아시아에 불어닥친 재정위기는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이루

어진 전통적 보호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게 했으면서도 사회보험이나

4) 와 의 연금개혁 논쟁은 의 연금개혁 보고서를World Bank ILOISSA World Bank․
기점으로 전개되었다 인구 고령화와 연금의 재정불안 칠레의 연금개정이 논쟁의. ,

배경이 되었으므로 논쟁은 개혁의 목적과 연금의 궁극적인 목표를 재정 안정화에‘ ’

둘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을 노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둘 것인지를 놓‘ ’

고 전개되었다 공통점은 노후 연금체계를 다층적 체계로 재구축했다는 것이지만. ,

는 민간 부문의 기능을 강화한 층체계를 는 공적 기능을 강World Bank 3 , ILOISSA․
조한 층체계를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4 . . World

등 참조Bank(1994), Holzmann(2000), Gillion(2000), Gillion et al(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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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와 같은 보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였

기 때문에 빈곤의 심화와 높은 사회(Drouin & Woodall, 2000: 119)

적 박탈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성숙된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

처럼 기존 제도를 재설계 재구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

오히려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였다(James, 1999) .

이것은 경제회복 및 성장 논리에 입각하여 해외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연금제도를 금융자본과.

유연한 노동시장의 흐름에 조응할 수 있도록 경제 합리적으로 내실

화 하는데 개정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같이 년대 후반에 대두된 세계적인 연금개정을 어떻게 이90

해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연금개정, .

이 보편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 데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기대여명 연장 출산율 감소 자본의 국제 이동의 증. , ,

대에 따른 금융시장과 일 국가 내부의 경제적 기반의 급격한 진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대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인하여 연

금제도가 설계될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조건들의 존․
립 근거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틀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

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 사회적 상황변. ,

화와 개별 국가의 제도개혁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대다수 연구에서 사회정책 발달.

론이나 복지국가 발달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분석 대상으로 연금

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혹은 복지 재구축의 핵심적 현상으로써 연금

개정을 보는 경향이 있다 다(Ferrera & Rhodes, 2000: Clasen 2001).

른 한편으로 년대의 연금개정은 제도의 축소나 위축으로 특징지90

워짐에 따라 기존의 사회정책 발달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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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Bonoli,

본 연구에서는 연금과 연금제도 개혁을 이해하는 이론적 관2000).

점으로 주류 경제학적 시각 맑스주의적 시각 신제도주의적 시각으, ,

로 변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주류 경제학이 추구하려는 연금개정은 재정 불균형 상태의, ( )

균형상태로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과도한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연금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연. World Bank

금개정 정책의 핵심 논조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현세대의 연금 급

여가 현재 부담하는 기여금에 비해 많아지거나 혹은 적어지는 수익( )

비의 비형평성으로 인하여 기존 세대들의 조기퇴직 및 후세대의 연

금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균형을 조절하는 조치

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적립방식의 민간.

연금을 도입권장하고 공적 연금에 사적 연금적 성격을 부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적립되는 연금은 산업기반이나 금융부.

문에 투자되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실업을 해소할 수 있으며,

노동동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Gramlich,

1997; Thompson, 1998; James, 1999; Gruber & Wise et al., 1999;

반면 아론과 라이쉬아우어Feldstein, 2002; Gruber & Wise, 2002).

는 후세대 부담의 증가와 관련하여 공적(Aaron & Reischauer, 1999)

소득 보장을 사적인 개인소득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코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미래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더 결정적이라고 보면서 노동자 숙련개발 과학기술 발전의 중,

요성을 역설하였다.

주류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또한 고용주의 연금 부담률 증가가 높

은 단위 노동비용을 초래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을 인상시켜 기

업의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시장의 손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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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해외 이전 실업증가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연, .

금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이와 같은 저항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수급자 세대를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주의 부담분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입장을 완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톰슨 은 공적(Thompson, 1998)

연금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기타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제도들․
의 역할과 사회적 태도 및 조직적 특성 등 측정하기 어렵고 불분명

한 제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맑스주의 관점에서는 자본과 국가가 자본주의의 장기적 축,

적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축했다고 본다는 점에서 최,

근의 개정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자본과 국가

가 선택할 수 있는 축적에 부합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연금개정.

은 노동자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자

본화 과정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보다 가시적이고 적나

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최원탁( , 2001).

구체적으로 사적 연금의 기능 강화 기관투자가들의 급성장 연금, ,

에서 주주적 지위 로서의 개인의 몫의 강조 등 일련의(shareholder)

국제적인 연금개정 양상들은 연금의 자본화적 성격을 강화시켜 주

는 것이다 때문에 적립방식의 공적 연금과 민간 연금들은 신자유주.

의적 시장경제와 금융질서에 부합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남겨 기금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5) 이미 유럽 여러 나라의 연기금의 운용 행태

들은 기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지속적으로 유동하며 증식할 수

5) 이처럼 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면서 한 나라의 정책

전반과 기업활동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현상을 연금기금 자본주의

라 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쉐네(pension capitalism) .

의 금융지배적인 세계적 축적체제 아글리에타의 금융주도적 축적체제가 있다최‘ ’, ‘ ’ (

원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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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거대한 자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블랙번 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피고용자의 연금(Blackburn, 1999) ( )

기금을 토대로 축적체제를 형성하는 회색 자본주의(grey capitalism)

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색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금융체계.

는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타협과 유권자 지원을 획득하려는 정당간

경쟁의 산물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회색은 연금제도가. ‘ ’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이 안고 있는 지속적인 난제를 보여주면서 동

시에 축적과정의 축적적인 사회화도 보여주는 양면성(accumulative)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면성 때문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노동자 시민등 가입자가 입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국가연금 제도가.

단순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요소에 축적 부분이 추가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사

회적 성격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기대에는 조세체계의 누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전제

되고 있다.

셋째 연금개정에서 다루어지는 신제도주의 관점은 주로 정치학,

영역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로 분류되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현재의 선택과 가능성이 과거의 선택에 의해 규정통․
제받는다고 보며 공식적 구조 규율 절차 외에도 이러한 형태들이, , ,

작동하고 있는 비공식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특징을 지닌다(Scott,

1995).6) 또한 제도개혁을 주어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개혁

과정과 성과에서 어떤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마일스와 피어슨 은 연금개정이 단일한 방(Myles & Pierson, 2001)

6)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개혁을 설명한 연구자에는 헤클로(Heclo, 2001)

가 있다 그는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변화의 정치학을 역사적 맥락에 입각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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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제도의 경로의존적 특성 때문에 각 제도의.

특수한 개혁은 과거로부터 계승된 특수한 조건(particular conditions)

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복지국가들에게.

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과거에 복지국가의 다양성이 만들어졌던 것

과 같은 원리로써 국가별로 조직들과 핵심 주체 세력들 노동자 고, ( ,

용주 여성 민간보험업자 공무원 등 의 정치적 능력이 상이하기 때, , , )

문이라는 데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부과방식의 소득비례 제도가 이미.

성숙되어 있는 국가들은 년대 새로운 방식의 연금제도를 받아들(70 )

이기 보다 급여를 표적화하고 재분배 기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전략 으로 선택한 반면 부과방식의 소득비례 제도(principal strategy)

를 뒤늦게 년대까지 수용한 국가들은 의 요구에 부응하여(80 ) OECD

노후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복지국가‘ (novel form of welfare state

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적 개for the elderly)’ 혁(paradigmatic

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후자의 국가들은 자본화를 하나의reform) .

규범으로써까지 받아들였다.

보놀리는 연금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변화된 상

황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전과 달.

라진 상황으로는 우선 제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축소되는 과정에

서는 승자와 패자 이익자와 불이익자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며 둘째, ,

로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 상황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연금제도를 변화시킨 핵심적 요인을 정부의.

통제정도와 정책결정에 대한 외부영향력이라고 보았다 정부의 통제.

정도는 권력의 중앙집중 정도를 뜻하며 정부 구성방식으로 파악하

였다 즉 의회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이원집정부제 등 어떤 형태인. , ,

가에 따라 개정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외부영향력은 정부와.

각 주체들이 정책 안건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veto points)

는 정도나 권리 기회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에서 어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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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용인되는가에 따라 개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놀리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제도의 직간접적 환경․
으로 정치구조의 특성에 집중하였다 정치제도의 중요(Bonoli, 2000).

성을 강조한 또 다른 비교연구에서 벨랑 은 정치제도에(Béland, 2001)

의하여 노동조합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제도가

노동자의 전략을 만든다고까지 하였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연금개.

정 등의 정책결정에서 거부권 행사자 로서의 역할을 수' (veto player)'

행함에 따라 실제로 정치제도에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만

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에스핑 앤더슨은 유럽 여러 국가들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경향-

과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유사한 도전에 대하여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해 왔으나 이후의 복지양식은 불가피하게 세계적이고

범국가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써 기존 연금.

체계의 개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데 따른 대안으로7) 세대간 계약

을 제시하였다 계약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generational contract) .

현재와 미래의 시민 모두 퇴직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과 퇴직시기,

를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세대간 계약.

은 노동과 연금의 연계관계 및 보호노동 에 대한 재논의를 필(caring)

수요건으로 한다(Esping-Andersen, 2002).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가 현재의 연금체계를 개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과는 다소 차별적인 맥락에서 연금개정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 만 은 최근의 공적 연금개정을 두고 남성 가장. (Mann)

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분할

을 강화하는 한계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연금으로. ,

부터 배제된 다수가 여성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공사 연금의, , ․
7) 특히 기여금을 기반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국가의 경우 노동비용 상승에 따라 저

임금 노동집약적 민간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할 가, ,

능성이 높다(Esping-Andersen, 20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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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이해되는 데

에는 배제된 다수의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후생활을 방치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 연금의 수급연령. ,

을 상향하는 것 역시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산층에게 유리하다 공적.

연금만으로 국민의 노후 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을 활용해야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운영하( , ) ,

는 공적 연금의 계층간 차별 심화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만 은 퇴직개념을 재. (Mann)

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실에 살고 있는 퇴직자들은 다양한 유. ‘

형들로 광범위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 ,

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Walker, 1999; Walker & Howard, 2000;

Mann, 2001: 4).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도 연금개정의 해법을 공사 연금의 적절․
한 조화에서 찾고 있다 주류 경제학적 시각이 인구 노령화에 따른.

세대간의 비용부담 문제와 경제적 영향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또,

한 그 대안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연금체계를 재편하고자 하였

다면 신제도주의적 시각은 이들 문제와 노동시장에서의 계층 성별, ,

분절구조 불평등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적 프로그램의,

안착을 더욱 강조하며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의 도입구도

를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상이한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연금개정을 수.

렴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나 맑스주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자.

본주의를 옹호하든 거부하든 연금개정을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렴적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의 내적 동학과 연금개정의 차이점들을 포착하는데는 미흡하다 두.

번째 입장에서는 연금개정이 국가의 정치 사회 제도적 상황 즉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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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정치구조 노동조합의 교섭력 사회복지 제도의 특수성과 역사, ,

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국.

가의 연금제도와 이 제도를 작동시키는 상황과의 상호작용이 부각

된다는 점에서 국가간 제도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 .

지만 이 시각은 분석장치가 내부 정치제도와 구조에 집중되어 있으

므로 기존의 연금제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인식적

기반은 취약하다.

연금제도 개정의 딜레마2.

제도는 사회 성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하나의 사회적 산물로써

존재하게 되면서 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재규정한다 이를 토대로.

제 제 의 변화가 모색된다 그렇지만 연금제도 개정에 대한 인2, 3 .

식은 제도설계 당시의 형태에서 결코 변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것

이 지배적인 듯하다 연금제도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 안.

에서의 가입자의 지위 변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경제활동 시기에는 납입자 기여자 로서의 지위이지만 퇴. ( ) ,

직 이후에는 수급자가 되어 의존자 위치로 전환되어 사‘ (dependent)’

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데다가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

에 중간에 제도가 변화하면 불이익을 겪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법.

에 입각하여 통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 하더라도

여러 관련 행위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며 사회 제반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본질 나아가 제도의 존

폐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정에 대한 잠재적 회피와 개정의 필요성 혹은 동기 등 연

금개정을 둘러싼 복합적인 이해와 구조의 충돌은 연금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8)과 무관하지 않으며 각 사회에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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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의 형태나 운용방식에 따라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연금제도 개정의 딜레마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연금의 특수한 속성들은 개정 과정에서 행위주.

체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대립의 양상들로 나타나는데 개정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금방식을 근본적, ‘ ’

으로 재고하지 않는 한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9)

마일스와 피어슨은 특히 연금제도의 딜레마를 인구학적 요소와 임

금 요소에서 찾고 있다 전자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여명의 증가.

를 일컬으며 후자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실질임금

성장률의 점차적인 둔화를 지칭하고 있다 이들 요소로 인하여 제도.

의 존재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Myles & Pierson, 2001:

8) 민간보험 시장에서는 보편적 소득재분배적인 노령연금을 다루지 않는다 전 국, .

민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규모면에서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의 경쟁

과 수익차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가입을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가가 노.

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방법이 보험원리라는 것은 역으로 보험방식의 가장 자

본 친화적인 속성을 그대로 국가에서 수용한 것이 된다 수지균형을 무시할 수 없.

으며 가능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해야 하고 이것은 거대자본에 의한, ,

자본증식의 결과로 나타나며 자본의 집중은 수많은 중소 산업과 노동자 및 소자본,

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9) 연금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는 길리언 참조 그(Gillion et al., 2000) .

는 가지의 위험을 변별하였다5 .

인구학적 위험 출산율 사망률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 ,․
경제적 위험 임금물가상승율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 ,․ ․
정치적 위험 정책결정가들이 사회가 부담할 수 없는 급여를 약속하고 정치적: ,․
위험으로 인해 급여감소를 초래하며 결국 다른 방향으로 체계를 설계하도록,

만들며 경제적인구학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변경에 대처하, ‧
지 못하도록 함.

제도적 위험 민간 금융제도 혹은 정부 규제의 실패 부적절한 기록과 연금관: ,․
리자들의 비경쟁성으로 인한 퇴직급여 획득의 불안정성

개인적 위험 개인의 미래 노동경력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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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일스 는 노령화 사회의 비용 부담이 세310). (Myles, 2002) 21

기가 직면한 문제라고 보면서 그 원인중 하나로 선진국의 조기퇴직

현상을 지적하였다 인구구조 노령화 와 관련되어 그는 네 가지 딜레. ( )

마를 제시하였는데 세대간 비용부담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세대내,

정의 의 문제로써 퇴직한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 문제 기여금(justice) ,

과 관련되어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의 불평등 문제 성별 형평성 문,

제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정치사회적 의미 행위 주. ,․
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금개정의 딜레마를 세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 노후 소득 보장과 후세대 부담의 딜레마 둘째. , , ,

계급 연대의 딜레마 셋째 연금기금 자본화와 관리의 딜레마이다, , .

노후 소득 보장과 후세대 부담의 딜레마1) ‘ ’

연금제도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

다 이견이면서도 논쟁이 되는 것은 누구의 소득을 어느 기준에 입.

각하여 얼마만큼 보장하는 가이다 호주처럼 공공부조 방식의 노령.

연금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국

가에서 노후 소득은 가입자의 가입기간동안의 임금이나 소득에 비

례하여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노령연금.

이 많고 저소득자는 그만큼 적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는, .

두 가지 논의가 단순하게 취급되어 왔거나 아니면 아예 제외되었다.

하나는 연금급여의 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그 동안 최저 연금급여.

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급여보다는 많을 것이고 많아야 한다라는 암,

묵적인 전제가 있어왔다 바로 구빈법적 전통에 의한 열등처우의. ‘

원칙 때문에 연금 가입자의 노후 빈곤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 .

또한 적정 연금급여는 연금을 통해 노후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 ’

을 수 있는 정도라고 기대되어 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가입자들에게

높은 급여 보장을 약속했다 가입자의 소득 교육수준 등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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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당시의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평균적

으로 퇴직 직전 소득의 를 대체하면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60 80%～

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되어 왔다(Deaton, 1989; Gale, 1999).

는 층 연금체계에서 기초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합하여 최소ILO 3

한 소득의 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40 50% .～

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도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 대비 의 소득대체율이70 80%～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2003a).

연금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 ,

대체적으로 의 기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달라진 것은60 80% . ,～

공적 연금을 통해 적정 보호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으로부터 사적

영역으로 일정한 몫이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분석이해할 것인가가 연금개정의 방향에서 중요하다 당연히 수행.․
해야 할 공적 영역의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

피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층화 전략을 통해 적정 수준의 공적 책,

임을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것인가 필자는 공적 연금이 최저 급여가.

아닌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역사적 경험에‘ ’

서 또한 적정 급여의 대체율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서 소, ‘ ’

득 대체율 하락을 통한 공적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 변화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공적 연금의 축소 혹은 책임 회피라고 규정해․
야 한다고 본다.

공적 연금이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입자들의 욕구가 유

효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적 연금 대체율이 급격

하게 감소될 때 추가 층위의 연금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

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이 공적 연금의 보장수준이 높은 나. , ,

라에서는 퇴직이후 소득의 추가 재원에 대한 동기가 감소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정 수준 보장의(Gern, 2002: 444-445).

일부가 국가 영역에서 시장 영역으로 이전되면서 공적 연금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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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소한의 생활보장 즉 노후의 빈곤예방만이

남은 셈이다 그렇지만 영국의 기초연금 가입자들이나 우리나라의.

표준소득월액에서 하위등급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연금가입자들이

빈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공적 연금의 노후 빈곤 예방 역

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특히 적립방식을 선호하는 제도에서 지배적인 현상인

데 후세대 부담능력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립방식에서는 자신의 기여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부과방식의 경우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사람은

계속 태어날 것이고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

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의 변화가 없는 한 후세대는 항시 존재할 것,

이고 후세대의 노후는 그 다음 세대가 책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자,

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세대의 지불 불능 사태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유지해왔던‘ ’

서구유럽에서 심각하게 표출된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보험수리적.

원칙에 위배된 설계구조와 더불어 공적 연금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거중 하나였다 우선 기여와 급여.

의 상관성을 높이는 보험수리적인 형평성 원칙에 입각한 보험구조

로의 개정은 세대간 혹은 세대내 재분배가 주요 기능인 사회보험‘ ’

으로서의 의미를 일정 정도 약화시키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험수리적 형평성에 맞게 급여를 재조정하는 것은 개인.

이 책임져야 할 위험부담과 그에 따른 추후 급여차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입자간의 계층화를 분명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보험수리적인 형평의 원칙

을 초기 가입자가 아닌 후세대나 후기 가입자들에게 점차 적용한다

는 것은 특정 인구집단 에게는 이익이지만 다른 인구집단에(cohort)

게는 손실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간과한다면 재분배의 일정 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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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고 있는 세대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공적 연금에 의해 충당될 노후비용을 줄인다고 하여 사회 전체적으

로 부담할 노후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민.

간부문으로 이전될 경우 경제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후세대 부담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더 책임지는 것으

로 의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본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하거,

나 없는 사람은 민간 보험 가입이 기피되므로 이들의 노후는 후세

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현 세대가 책임질 빈곤 문제를 똑같이 후,

세대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후세대 부담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노령화 현상은 세대간의 재분배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노령화 자체가.

후세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식의 세대간의 책임 이전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후세대의 생산력 수준.

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력이 향상되어 후세대가 기존 세.

대보다 더 나은 경제수준을 유지하면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면 노령 부양비가10) 높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톰슨은 노인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비용은 단순히 인구학적 비

율의 문제가 아니라 총소비율 노인부양비 생활수준율이 다양한 형, ,

태로 통합된 다영역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Thompson,

인구노령화가 세대간 재분배 갈등을 유발하는 외적 환경이기1998).

는 하지만 절대적인 결정변수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마.

찬가지로 후세대 생산력이 하락한다면 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 전반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후세대 부담 문제는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10) 세 인구 세 세 인구의 비율65 /1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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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인구노령화는 연금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하나의 제도를

통해 전체 사회의 존속을 논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구도는

맞지 않다 결정적으로 연금급여 축소전략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단.

정하기에는 인구추계와 장래의 경제력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

우 크다.

오히려 연금개정은 인구 노령화 시기에 보편적인 노후 소득을 보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 의 다른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금제도의 재분. (transfers)

배적 함의를 사정하는 것은 부분적이며 편향된 시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Gillion, et al., 2000: 285).

기 위해 다른 연관된 소득 조세 및 임금 정책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금체계의 생존 가능.

성이 미래 세대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적잖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Bonoli 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으, 2000)

며 불안정한 미래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와 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장단기 전략들은 무엇인지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중 어느 것으로 주요하게 연

금을 제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이 적정 생활 유지에서 최소(Ginn, 2001).

한의 빈곤예방으로 축소될지 여부와 공적 연금을 통한 적정 급여‘

보장의 사회적 정당성은 연금제도와 다른 제도의 유기적 조정 구’

조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참여구조 및 공론화 절차 연금을 둘러, ,

싼 이해관계자 특히 정부 이데올로기적 선호가 매우 중요하다 산( .),

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민간 보험회사들 노동조직의 세력관계에 의( ),

해 영향을 받는다.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급여 축소를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선택했다 급여산식의 소득기간을 연장 벨기에 핀란. ( ,

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하거나 기본급여에 소득조사를 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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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하거나 연동방식을 변경하거나 오스트리아( , , ) , ( ,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강제 퇴직 연령을 높, , , , , ),

이거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조기퇴직 자격( , , , , , ),

규칙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Gern, 2002).

노후 소득 감소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급여 축소가 초래하는 사회적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성숙된.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국민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노령 보장이 연금제도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

도록 여러 차원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반면 연금이.

미성숙한 국가나 사회보장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게 있어 급여

축소는 노후 보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급 연대의 딜레마2)

도입 당시의 대다수 공적 연금제도는 계급간 재분배 함의를 제도

로 설계함으로써 일정 정도 보편적 급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가입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복지효과를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금은 보험방식이 규정하는 욕구에 기반하여 여러 계.

급과 계층들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형성한 제도적 형태(Baldwin,

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상1990)

충되는 구조이다.

연금개정에 있어 계급간의 딜레마는 흔히 세대내 재분배 문제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 방식은 궁극적으로 계급의 이해관.

계로 외화될 수밖에 없다 연금개정은 연대의 형태들을 균열시키고.

재결합하면서 계급내부 특히 노동자 계급 와 계급간의 단절과 이질( )

성을 표면화시킨다 이러한 갈등구조가 연금개정에서는 항시 존재하.

지만 그 강도와 수준은 연대의 형태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세대내 재분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은 퇴직자 수급자 간에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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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인구 기여자 내에서 성별간에 나타난다( ) , .11) 이러한 갈등은 연

금개정중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기여구조와 유연한 노동시장,

과의 연계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 등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

먼저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조정보다 상대적으로,

가입자의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수급연령 상승은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기대여명은 개인의 건강과 소.

득에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의(Deaton & Paxon, 1998)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산층이.

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블루칼라 노동자들보다 고소득층이 저소,

득층보다 수급연령 상승에 따른 이점 이 더 많을 수 있다(advantage)

(Mann, 2001; Myles, 2002).

두 번째로 기여구조와 노동시장의 상관성은 부과방식에서의 보험

료 부담방식 연금 수급자격 습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변경 기여, ,

기간의 불연속에 따른 퇴직급여의 축소가 구성원의 노동시장 지위

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첫째 부과방식에서의 보험료는 적립방식처럼 가입자의 보험료가,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세.

제혜택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료 소득 상한제 요소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 보험료 상한제의 폐.

해는 수정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각한

실정이다 제임스는 특히 확정급여 방식의 문제로서 역진성을 지적.

하고 있는데 퇴직 직전의 노동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거나, ,

소득 상한제 수준을 낮게 설정하는 형태들이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많은 이전을 제공한다고 비판하였다(James, 1999: 7).

보험료 부담의 역진적 구조는 저소득 노동자나 어린 자녀를 둔 가

11) 이 기준은 마일스 의 논의에 의존하고 있다(Myles,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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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보험료 부담을 가져다준다 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 사업체의 고용주들도 기여부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채․
용을 기피하려고 한다 반면 임금체계가 연공급인 기업(Myles, 2002).

에서 고용안정이 보장되었던 퇴직 직전의 노동자나 혹은 기여 상한

선 이상의 고소득 계층들은 역진적 구조를 통해 이익을 본다.

둘째 수급자격 획득을 위한 최소 기여기간에서의 변화이다 기여, .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조기퇴직을 예방하여 급여지출을 줄이도록 하

는 경우도 있으나 최소 기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와, .

같은 변화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고용보

장이 점차 어려워지므로 기존 가입기간을 유지한다면 상당수의 비

정규 노동자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이 이를 충, ,․
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소.

기여기간의 단축은 기여회피 상태에 있는 잠정적인 대상자를 가입

자로 포섭하여 가입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연금재정,

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기여기간의 불연속에 따른 연금급여 축소는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건강 허약자에게 돌봄노동, , , (care

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노동시장을 떠나야 하는 가입자work)

들의 연금수급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평등.

은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서 주로 발생한

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동안 임금노동을 임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일

때 이 기간동안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많은 보호노동 수행,

자 특히 여성 노동자 들은 기여기간에서 피해를 입는다 대개 여성노( ) .

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돌

봄노동의 수행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차이 뿐만 아니라 기여기간의

단축에 따른 급여감소분까지 배가되어 노후 연금급여의 이중 차별

을 받게 된다 최근 기여기간의 불연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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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제도가 검토 혹은 도입 되고 있지만 이 방안은 국가의 지원( )

이 수반되거나 계급간 재분배를 위한 급여구조 변경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 비용을 축소하려는 연금개정의 거시.

적 방향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생애주기상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소득은 남성

보다 낮기 때문에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연금개.

정의 영향력은 남성보다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Myles, 2002).

연금개정과 관련하여 세대내 재분배로 설명되는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른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절 이른바 중간,

계층으로 불릴 수 있는 모순적 계급 지위에 있는 집단(Wright,

과 노동자 계급의 이원화 등의 보다 구조적인 사회 불평등 문1980)

제인 것이다.

연금기금 자본화와 관리의 딜레마3)

일반적으로 적립방식 옹호자들은 적립된 기금이 국가저축을 증대

시키고 산업시설에 투자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

렇지만 안정성 수익성 투명성 공공성을 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원, , ,

칙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금 관리 자체의 내적 긴장

이 존재하므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기금으로 적립된 연금은 수익율을 높이도록 운용해야 하지만 기,

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적립금의 안정성 때문에 고수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투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금이라는 대규모 자본을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 가

두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제도적 규제가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화되어 있는 연금은 모순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국가(Deaton, 1989; Mann, 2001).



24 연금제도 개정과 노동조합

의 직접적인 통제는 연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위험도 내

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를 연금기금 자본화와 관리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딜레마 상태에서 자본의 기금에 대한 욕구는 국가에 상.

당한 압력행사로 나타날 것이며 이들을 대변하는 국가기관 또한 기

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 특히 노동과 자,

본과 국가간에 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금기금 관련 딜레마는 공적 연금으로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하게 대두될 문제이지만 서구유럽의 민,

간연금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것이다 민간연금의 대표적인 형태가.

기업연금이고 오늘날 기업연금은 강제 가입적 성격을 내재하면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결국 연금기금의 자본화로 인한 딜

레마는 공사의 경계를 넘어 전개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금화된 연.․
금이 금융시장에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기금의 문제는 일

국적 경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 국면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연금기금 운용의 방향이나 목적이 당면한 개인적 욕.

구보다 집단의 연대를 요구할 때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집단은,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전략을 촉구하는 주체가 될 것을 요

구받는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실천방식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기금.

운용에 있어 사회적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것이다 연금기금은 급여로써 지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우선.

순위에 맞춰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 주체들이 기금

의 운용과 투자계획에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Blackburn, 1999).12) 장

석준은 연금기금 운용의 진보적 활용과 관련하여 노동자 조직의 적

극적인 결합이 가능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12) 공사 연금기금에 대한 규제 및 그것이 끼치는 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논의를 참조Davis(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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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자들이 연대적 개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기‘ ’

위한 제도설계 둘째 거시경제 정책 및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 ,

해 연금기금의 사회적 성격 강화 셋째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실, ,

천 영역 강화가 그것이다(2001: 141-144).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연금제도의 개정은 노후 소득 보장,

계급간의 연대 자본화라는 세 영역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최근의, .

세계적인 연금개정은 공적인 노후 소득의 의미가 축소되고 구성원

간의 연대방식이 보편적 정의보다는 개인적 실리추구 형태로써 전

략적이고 목적 의식적인 행위 주체들의 결합으로 굳어지고 있으며,

자본축적을 위한 진일보한 형국을 띠고 있다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딜레마는 결국 연금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에 대하여 행위

주체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인 연금개정이 연금의 사회적 성격을 축소하

는 양태로 전개되는 이유는 자본과 대항하는 노동조직의 세력이 약

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직의 세력 약화는 중.

앙화되고 집중된 힘이 분산된 것을 의미하며 제 사회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계급간 연대구조는.

보다 실리적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편적

이며 평등적인 연금제도로의 개정보다 개인의 책임과 시장적 자유

가 부각되는 선별적인 연금제도로의 개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런 점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 축에서 국가의 제도와 규제들에 대

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주체들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파장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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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III.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 개괄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년 국민복지연금법 입법으로 출1973

발했으나 시행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년에 개정되어1986 1988

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도시지역 자영자 인 사업장으로까지. 1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가입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약 가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연40% .

금제도 형성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

다는 점이다 사회적 적절성과 소득재분배 보다는 경제성장을 가속.

화할 목적이 주요했기 때문에 특히 국가엘리트와 관료들이 정책의

내용을 기안하고 결정관리해 왔으며 정홍원 이러한 경향은( , 1998),‧
현재도 여전히 지배적이다.

현재의 연금제도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는데 변경된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당시에는 우선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급

여 수준과 보험료율간의 연계장치 설정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

며 둘째 퇴직금제도와의 연계문제로서 노동자의 기득권을 손상시킨,

다는 점에서 반대가 심하였으나 결국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졌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

로 할 것인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복지부와

경제기획원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초기에 쟁점이 되( , 1998: 128).

었던 기여와 급여의 수급불균형과 보험료 부담 및 기금운용 주체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시점인 년 개정시기까지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 및 자영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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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적용확대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독자적 농어민 연금제도 도입 한국( ), (

농촌경제 연구원 년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급여수준과 보), 88

험료수준을 조정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도입하는 방안 한국(

개발연구원 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안 모두 채택되지 않고 현) . ,

제도속에서 대상만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년95

시행되었다 연금제도의 골간체계 문제는 이후 년 대폭적인 연금. 99

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대두되었다.

표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시기와 변경 내용< 1>

년1988 년1992 년1995 년1999

대

상

인 이상10‧
사업장

인 이상 사5‧
업장 확대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

어민

도시지역 거주자 인 사업장1‧
전 국민으로 확대⇒

보

험

료

은3% : 1/3‧
법정퇴직금

에서 전환

년간격으-5

로 씩 상3%

향하여 까9%

지상향조정)

저소득 가-

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

보조제 폐지

유지

사업장가입자 6%‧
지역가입자 3% :‧
년 월부터매년2000 7 1%

씩상향조정하여 년2005

월 사업장가입자와7 동

일한 까지 인상9%

농어민 년까지: 2004‧
국고로 원1/3(2,200 )

지원

표※ 준소득월액 등급

체계 등급으로45 개편

9%‧
노동자 사용자 각각 부담- , : 1/2

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

수급

연령
세60‧ 세60‧ 세60‧ 년부터 년 단위로 세씩2013 5 1‧

연장 년 세. 203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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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8 년1992 년1995 년1999

급여

수준

평균소득월‧
액의 70%

년 가입(40

기준으로)

평균소득‧
월액의70%

(4 년가입0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의 70%‧
년 가입기준으로(40 )

평균소득월액의 년기준60%(40 )‧
조기노령연금 수급기간 년에20‧
서 년으로 축소10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년15‧
에서 년으로 단축10

배우자연금수급권 보장 혼인:‧
기간 년 이상 세에 도달하5 . 60
거나 세 이후에 이혼하는 경60
우 배우자의 연금수급액 중 일

부 상대편 배우자에게 지급

유족연금 지급 세 이상1/2 : 55‧
세 미만 연금수급자가 고용보60

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연

금지급정지

재원
수정 부분( )‧
적립방식

수정 부분( )‧
적립방식

수정부분적립방식( )‧ 수정부분적립방식( )‧

기

금

운

용

공공자금관‧
리제도 국:
민연금의 일
부가 강제로
공공자금으
로 예탁되어
시장보다 낮
은 이자로

운용

유지 유지

재정재계산제 도입 년 주기(5 /‧
연동CPI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
원수 상향조정 인가입자대표15 (
인 인가입자 대표 인3 ) 21 ( 12 :→

노사 각 명 지역대표 인3 , 6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회에 가‧
입자 참여 확대 이사 인중: 7
노사지역가입자대표를 각 1․ ․
인 이상으로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
금운용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을 국회에 보고

표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시기와 변경 내용 계속< 1> ( )

세 번째 시점인 년 개정시에는 표 에서도 제시되어 있지만98 < 1>

국민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였다 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IMF

대한 요구와 더불어 늘어가는 연금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

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가입자의 권한,

을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자의적으로 연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

리 감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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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기여와 급여체계가 변경되었고 공공자금 강제예탁이 폐,

지되고 년까지 단계적 축소 년부터 완전 금지 연금기금(2000 , 2001 ),

운용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노사대표 각 인 지역가입자대표 인 위( 3 , 6 ,․
원장과 당연직 위원 인 관계전문위원 인 이루게 되었다6 , 2 ) .

이 시기에 개정된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은 년도부터 적용되었2000

는데 소득비례 부분의 소득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연금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에서 연금수급 직전 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3

로 변경하였다.13) 또한 정부의 강제예탁이 축소폐지되면서 연금기․
금 투자대상이 다변화되었는데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년 년 에 이어 년에. 98 29.7%, 2001 58.3% 2002

는 전체기금의 정도인 가 금융부문에 투입되었다2/3 65.3% .

표 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금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몇< 1>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년 월 기금의 운용수익율을. 2000 12

정비하고 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하여 각각 년 월2001 4

과 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수익율을 대통령령이 정7 . “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한1

다 에서 자산종류별로 시장수익율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 “

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였고 투자대상을 확대하” ,

여 금전신탁 수익증권외의 외부투자와 코스닥 해외증권 주가지수, , ,

선물옵션 유가증권 대처거래 등의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다 국민, (․
연금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2002).

13) 기본연금액 = 1.8(A+B)(1+0.05n)

연금수급직전 최근 년간의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A : 3 ( )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의 평균표준소득월액소득비례부분B : ( )

년 초과 가입년수n : 20

1.8 : 평균소득자기준 년 년 가입시소득대체율 로만들어주는계20 (40 ) 30%(60%) 수

가입기간 년 초과시 매 년당 급여액 가산률0.05: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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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부터는 기금관리기본법이 부분 개정되어 기금운용계획2001 12

및 의결권이 국회에 위임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와 기

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종욱 외 김연명( , 2002; , 2002).

재정 안정화 방안의 문제점2.

연금개혁이 재정 안정화 개혁인가1)

년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수1988 -

정적립방식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제,

고하고 타 노후 보장 수단이 없다는 것과 특수직역 연금의 급여수,

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세대간 재분배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지난 년여 동안 국( , 2003). 15․
민연금 제도에 일어났던 변화가 급격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러한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게 국민연금 개정을 관통하고 있는 실체

는 재정 안정화였다‘ ’ .

년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1998

졌지만 그중 핵심은 기여 급여 체계의 변경이었다 도입 당시의 저- . ‘

부담 고급여 체계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 ‘ - ’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

득대체율을 에서 로 인하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70% 60% ,

상향조정하였으며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그래서 당년도 수지적자를.

년에서 년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년에서 년으로2020 2036 , 2031 2047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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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 전망< 2> 단위 십억원( :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

립

률

보험

료율

(%)

적립기금

년(2000

불변가격)총수입 보험료 이자 총지출 연금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2060 - 201,822 201,822 0 895,032 892,859 -693,210 - 9.00 -

2070 - 271,210 271,210 0 1,286,469 1,283,095 -1,015,259 - 9.00 -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 (2003), 『․
한 공청회 공청회자료, 03-01, p.11.』

년 개정에서 정부는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을 세대간 형평성2003

회복과 제도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 해소로 들고 있다 재정추계를.

토대로 하여 이미 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기금 소진 연도를2047

재정추계기간 최종 년도 이후 년까지로 연장하여 즉 이 시점까지2 (

급여지불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

위해 소득대체율을 또 다시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을 제,

시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에서 년부터 년마다 씩. 9% 2010 5 1.38%

년에 까지 인상한 후 년까지 유지하며 소득대체율은2030 15.9% 2070 ,

현행 에서 년에 로 인하하되 년부터 년까지60% 2008 50% , 20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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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55% .14)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개정 방식은 몇 가지의 의문점을 유발한다.

하나는 재정 불안정의 근본 요인과 관련된다 정부는 재정 불안의.

요인으로 기여와 급여의 구조적 불균형 설계 인구고령화 및 제도성,

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불균형적 기여 급여 구조는 제도 설계 당. -

시 이미 의도된 것이었으므로 재정 불균형은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까지 고려되어 있었다 민재성 외 그렇기 때문에 재정( , 1986: 167).

불균형을 전제로 하고 만든 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균형적인 재정

구조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재정

불균형적 설계 의도를 철회하는 것이다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은 정.

책적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후 세대에게 있어 국민연금,

유지의 정당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설계 의도를 철회한다는 것.

은 또 다른 맥락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균형적 재정 구조로 설계한 이유는 제도

의 순응성 세대간 재분배 경제발전 기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 ,

등 현재까지도 국민연금 제도가 책임져야할 문제점들로 언급되는

것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작업을 시도.

한다는 것은 연금의 사회통합적 의미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인구고령화와 제도성숙은 서구 유럽의 상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제도 개정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재정 불안정의 근

원이 될 것이라 단정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많다 때문에 보험료와.

급여수준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재정 안정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더욱 의문이 든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개정의 내용.

14) 적용이 년 뒤로 보류된 것에는 노동조합이 소득대체율 인하에 적극적으로50% 5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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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식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간과된 채 신자유,

주의적 정책 방향을 생산하는 국제기구와 조직의 흐름에 그대로 편

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치 사회. ,

적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입자들의 부담분에 의한 재

정 안정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표 정부의 제도 운영 개선 방안< 3>

구분 개선안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조정

등급 유지하되 상한선 만원 만원과 하한선45 , (360 396 ) (22→‧
만원 만원 조정36 )→

노령연금

급여간 조정

감액노령연금의 추가감액율 폐지 현재 년 가입자2.5% . 10‧
의 경우 년 가입자 연금액의 를 받으나 개선시20 47.5%

수급50%

여성장애연/

금 수급권

강화

이혼여성이 재혼하면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이‧
규정 폐지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년2 →‧
년 개월로 단축1 6

노령연금

조기수급 억제

및 고령근로

장려

조기수급 년당 감액율을 에서 로 조정 세 수급1 5% 6% (55‧
시 로 삭감75% 70% )→

조기수급자가 소득활동을 재개할 경우 최초 결정된 연령‧
별 지급율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액을 인상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세에소득활동에종사할경우 연60-64 ,

금지급을정지하지않고감액만하는재직자노령연금적용

납부예외자

개선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 보호 행방불명자는, , ,‧
적용예외자

추납신청 기한을 년으로 제한5‧
가입유도 및

역선택 방지

유족 및 장애연금 최소가입기간 년 설정1‧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이자율을 년 년만기 정기예3 1→‧
금 이자율로 하향 조정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방안에 관한 공청회 년 월, 200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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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연금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문제는

납부예외자 문제 연금의 성불평등적 독소조항 실질적 노후 소득, ,

보장 가능성과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등에 있었으며 나아가 현재

의 연금제도가 계층간 계급간 분절구조를 강화하여 이중사회를 유, ‘ ’

지 존속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 .

정 안정화 대책 수립경로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

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급.

여와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비

용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수준은 미흡하다 표 참조(< 3> ).

따라서 두 차례의 연금개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개

정 의도와 방향이 국가 책임하에 성원들간의 연대를 토대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현재 연금을 축소하여 그 부족분을 민간연금을 통해 보

충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지원은 배제.

한 채 가입자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

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정부는 눈에 띠는 급격한 변.

화를 피하는 대신 장기적인 축소효과를 추구하는 혼동전략‘ (strategy

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of obfuscation)’ (Pierson, 1994:

혼동전략이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급여산식이나 급여의 연동19-22).

체계 재정방식의 변화의 의미 등에 관하여 전문적 이해가 없다면,

개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과 형평의 원칙이 전문성과 결부(Bonoli et al, 2000). ‘ ’

되어 외화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연

금개정을 지켜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지켜

야 하는 피보험자로 대변되는 노동자와 제 시민사회 세력들은 개정

의 주체로서 연금개정에서 점차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금개정은 주체가 배제된 채 정부의 주도하에 시장 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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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바꾸어가기 위한 정책결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하에서는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재정추계 내용과 문제점2)

국민연금법15)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재정계산제도는 인구 및 경제

관련 변수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기초로 장기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료율 조정 등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다 복지부국민연( ․
금발전위원회 이에 따라 년 월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2003). 2002 3 ‘ ’

발족되었다.16) 연금발전위 산하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복지

부가 정부안으로 수용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약 년이라는 기간동1

안 연금제도 각 영역의 전문가들간의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었다.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에 의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15) 제 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의 조정 이 법에 의한 급여수준 및 연4 ( ) ①

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보건. ②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5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

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③

임금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 ,

어야 한다.

16) 연금발전위원회는 시민단체 인 사용자단체 인 노동자단체 인 관계기관(4 ), (2 ), (2 ), (3

인 정부대표 인 학계 인 언론 인 위원장교수 인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4 ), (3 ), (1 ), ( 1 ) 20

산하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분석전문위원회를 두었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타 연금과의 연계방안 연금급여 내 급여간 합리적 조정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맡았, ,

고 재정분석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분석모형 설정 및 재정 시뮬레이션 수입 지출, , ,

등 기금운용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였다보건복지부국민연금발전위원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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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유동적이다 따라서 예측치에 의.

거하여 더구나 수십 년 뒤에 발생할 결과를 예측한 자료에 입각하

여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도를 수정 변경한, ,

다는 것은 다소 모험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확정기여 적립방식에.

서 퇴직급여에 초래하는 위험과 관련한 한 시뮬레이션 연구(1953-95

년 독일 일본 영국 미국에서 실제 경험을 사용한 것 의 결론에 따, , , )

르면 경제 환경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이 제도에서 퇴직시 목표,

대체율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되었다 장기적인 흐름이 완.

벽하게 예측되었다 하더라도 평균 연간가치는 까지 대체율 손상50%

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많은(Gillion et al, 2000: 308-310).

시행착오와 선행적 노력을 거쳐 이루어진 장기간의 재정추계는 미

래의 재정 변화에 대하여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적절한 시기,

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임

을 부인할 수 없다.

장기 재정추계의 결과는 추계모형과 추계에 사용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

정 추계에 사용된 모형은 장기예측방법 인 연금수리모형(projection)

이다 장기예측방법은 영구적인 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한 개방형 신. (

규가입자 유입이 영구적이므로 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 가입자 방)

식에 기초하여 장래 일정기간에 대한 연도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계산하여 재정수지표를 산출하는 것이다 연금수리적 모형은 다양한.

제도변수 변화에 대한 재정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구 및 경제변수와 연금재정의 상호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2003b: 37-39).

모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모형 자체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추계 결과의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오히려 추계시 사용된 변수가 논쟁이 된다 이는 재정. .

예측의 기초가 되는 변수들의 전망 그 자체가 많은 불확실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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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홍원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일반적( , 1998). ․
으로 출산율 인구이동 평균 기대여명 사망율 세 이상 인구의 장, , ( ), 65

기수명율 등 인구학적 요소와 경제성장률 임금성장율 물가성장율, ,

등 경제적 요소들이 활용된다 제도 관련 변수로는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필요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나 급여율 보험료 징수율 등을, , ,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17) 따라서 재정추계 결과의 사회적 혹은 정

치적 수용가능성은 변수 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재정추계 기간과 출산율① 18)

정부는 최초 재정계산제도에서 재정추계 기간을 년으로 하여70

년까지의 재정 규모를 추정하였다 장기 재정추계는 대개 년2070 . 60

이상이 일반적인데다가 년 시점까지 노인부양비가 지속적으로, 2070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정부 추계 자료에 의하면 노령부양.

비는 년 에서 년에는 에 이르게 된다2002 11.7% 2070 75.2% .

노령부양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

기대여명 및 노인수명 연장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가 년에 이. 2000

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노령부양비는 적어도 현재 경제

활동 세대가 노인이 된 뒤에 년 정도까지 현 세대를 부양하는(2050 )

후세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혹은 현세대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인구변수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년. 2001

장기인구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년 이후는 별도로(2000 2050) 2050～

17) 급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급여율 급여산정 기준소득 연금수급개시연령, , ,

과거소득재평가율 연금급여 실질가치 보전장치가 있고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

는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기준소득 보험료납부기간 재정방식을 들 수 있다석재, , , (

은김용하, 2001).․
18) 출산율 외에 사용된 인구학적 지표로는 출생성비 사망률 인구이동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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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인구추계 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인구구조와 노령부양비< 4> 단위 천명( : , %)

연도

인 구 제도내 인구

전체
인구

세65

이상
세18-64

노령

부양비

가입자

수

노령연금

수급자수

제도

부양비

2002 47,640 3,772 32,164 11.7 16,205 734 4.5

2010 49,594 5,302 33,639 15.8 17,623 2,345 13.3

2020 50,650 7,667 34,358 22.3 17,444 3,971 22.8

2030 50,296 11,604 31,116 37.3 15,663 6,566 41.9

2040 48,204 14,533 26,917 54.0 13,403 9,053 67.5

2050 44,337 15,271 23,355 65.4 11,596 10,268 88.5

2060 39,599 14,330 20,277 70.7 9,748 10,044 103.0

2070 34,961 13,056 17,356 75.2 8,434 9,117 108.1

* 출처 보건복지부 재정분석전문위원회 내부자료 국민연금 장기: ,『

재정추계 월, 2003. 4 .』

이에 따르면 년 출산율이 이고 년 년은2000 1.47 , 2050 1.40, 2070

로 가정되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다소 높게 가정되었다1.51 .

하더라도 표 에 따르면 년부터 전체 인구의 이상이 경< 4> 2050 1/3

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인구이며 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의, 2070

절반이 노인 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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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합계 출산율 가정< 5>

연도 합계출산율

2000 1.47

2002 1.17

2010 1.36

2020 1.37

2030 1.39

2040 1.40

2050 1.40

2060 1.44

2070 1.51

2080 1.59

* 출처 보건복지부 재정분석전문위원회 내부자료 국민연금 장기: ,『

재정추계 월, 2003. 4 .』

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노인2002 1.17 ,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점은 훨씬 앞당겨지게 될

것이며 연금제도의 재정위기는 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문제는 이처.

럼 저출산율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이 있고 여성 아동 가족정책, ,

및 인구정책에 관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기적인 추계가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현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이른바 중위가정에

입각한 추계결과는 인구 감소가 제도에 끼치는 심각성을 환기시키

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간과하게 되어 타당성이 저하, ,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19)

19)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는 통계출산율현재 출산율을 미래에 적용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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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추계 기간을 년으로 했을 때 추정된 노령부양비는70

재고되어야 한다.20) 또한 년으로 추정했을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70

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저항이 높다는 것은 자명

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추계치와 추계기간을 고수할 필요는 없

다고 보여진다 재정추계 기간은 국가별로 년부터 년까지 다양. 55 75

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 및 사회적 변수②

경제 변수는 사실 다른 어떤 변수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이로 인.

하여 향후 변화가 확실히 예상되는 변수에 대해서는 동적 가정

을 채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는(dynamic assumptions) ,

정적 가정 을 채택하였다 차이점은 전자는 추정(static assumptions) .

치를 사용하고 후자는 과거 경험치를 주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 국, (

민연금발전위원회, 2003b: 59).

우선 실질임금상승율과 실질기금투자수익율은 장기적으로 모두 국

제수준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동적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의 물가상승율 목표치인 의 평균값을(3%±1%)

기준으로 설정하여 정적 가정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장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가정했을 경우 보험료율 를 유지하면 년, 9% 2030

에 의 보험료율이 산정되며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경우 같은18.45% ,

기준 하에서 의 보험료율이 가정되었다 재정분석전문위원회21.40% ( ,

2003).

목표출산율사회정책적 조정에 의해 특정 시점에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을 적용해( )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 보놀리는 이와 관련하여 장기추계는 극단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대

한 추가가정을 요구하므로 연금지출 추계시 년 이상을 추계할 경우 타당성이 거20

의 없다고 주장하였다(Bonoli, 20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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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질임금상승율 실질기금투자수익율 물가상승율 기간별 가정< 6> , ,

2002-

년2010

2011-

년2020

2021-

년2030

2031-

년2050
년2051 -

실질임금상승율

명목임금상승율( )
3.5(6.5) 3.0(6.0) 2.5(5.5) 2.0(5.0) 1.5(4.5)

실질기금투자수익율

명목기금투자수익율( )
4.5(7.5) 4.0(7.0) 3.0(6.0) 2.5(5.5) 2.0(5.0)

물가상승율 3.0

*출처 재정분석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 2003. 4.『 』

우선 제기되는 의문은 지표들을 동적 가정과 정적 가정으로 분류

한 방식에 있다 실질임금상승율과 실질기금투자수익율의 추정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맞게 수렴된다고 하면,

서 제시된 가정은 국내경제의 선진국 경제구조화 등으로 노동생산“

성 증가가 국제수준으로 둔화될 것이지만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

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진행되어 임금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이라는 것이다 인구구조( , 2003b: 60)” .

의 장기적 변화가 정책적 변화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위가정을 사용한다고 제시했는데 사실 인구추계보다 더욱 불확실,

한 것이 경제추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을 하.

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방향을 전제하고 있다

고 봐도 될 것이다 한쪽은 정책적 전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적 수준의 지표를 사용했고 한쪽은 상당한 정책적 방향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 수준의 지표를 사용한 것이 된다 또한 물가상승율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정적 가정에 입각하여 고정값으로 가정하였

다고 했으나 이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경험치가 반영되어 있.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값으로 수렴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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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의 민감한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한

다 정부가 주최했던 두 차례의 공청회 자료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경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변수선정과 관련하여 언

급되어 있지 않다 연금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들에.

대하여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논쟁의 소지를 제거한 것

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참가율21)은 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60 64～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세 남성은 년의. 60 64 2001～

경제활동 참가율 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여성은 년에 참가64.7% 2020

율이 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년 이후 장기적인47.5% . 2030

수준은 년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재정추계 안에 따르면2030 .

세 남성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정시킨 이유가 연금60 64～

수급 및 고령자 노동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성은 년의 참가율로 고. 2020

정되어 있다 년까지 재정추계가 되어 있으니 결국 이 기준이. 2070

년까지 적용되는 셈이다2070 .

퇴직 직전 연령집단의 경제 활동참가 변동이 보험료와 급여에 어

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들 연령집단의 경제활

동 참가율을 짧게는 년 여성 길게는 년 남성 까지 동일하게 설50 ( ) 70 ( )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22) 경제활동 참가는 보험료

수준 및 기금규모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년 이후부터는. 2033

21) 제도관련 변수로 범주화되어 있다.

22) 추계과정에서 이들 인구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여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

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

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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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터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65

변화와 고령 노동자들의 참여 동기는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상태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 관련 변수에서는 지표 선정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하다 경제변동에 대한 추정이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설계.

되고 예측된다 하더라도 장기 추계는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예상 가능한 추정 결과들이 제시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기여율과 급여율③

재정추계에서는 년까지의 재정 안정을 위해 목표적립율을2070

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보험료율을 산정하였다 현 제도200% .

에서 평균소득자가 년 동안 가입했을 때 보장되는 소득대체율40

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년 이후 필요보험료율이60% , 2030

로 상승하여 가입자의 수용가능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목표19.85%

적립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시된 방안이 년간의 완충기간을 둔 뒤 년부터 소득5 2008

대체율을 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50% .

표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예상 필요보험료율< 7>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유지시9% 재정안정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지적자

발생연도

기금 소진

연도
2010 2015 2020 2025 2030

50% 2039 2053 10.37 11.74 13.11 14.48 15.85

40% 2046 2062 9.57 10.14 10.71 11.28 11.85

* 출처 보건복지부 재정분석전문위원회 내부자료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 ,『 』

월200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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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확정급여 형태의 수정 적립방식이므로 기여와 급여가

급여산식에 의거하여 일정한 상관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술.

했듯이 년에 한 차례의 급여산식 변경에 의하여 균등부분과 소득98

비례부분을 의 구조로 조정함에 따라 기여와 급여의 긴밀성은1 : 1

한층 높아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금 소진 연도를 연장하는 것의 의미와 필

요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가입자들

의 수용 여부이다 우선 년 법개정 시 년으로 추정되었던 기. 98 2047

금 소진 연도를 년 년 예정 이나 년 년 예정 연장하는6 (2053 ) 15 (2062 )

것이 얼마나 유용한 정치 사회적 함의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익비, .

가 이 될 수 없는 제도 형태 속에서 적립방식의 연금기금이 소진‘1’

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기금 소진이 초래할 심리적 불안.

을 공세적으로 부추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금이라는 제도적 틀에

대한 평가와 장기적 전망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도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도 없이 재정계산을 반복할 때마다 기금 소진

연도를 연장하기 위해 기여와 급여 구조를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필요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가입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온 기여율에 대한 거부와 함께 과연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안하다 정.

부의 주장대로 적정 보험료를 내면 적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그렇다면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 ’

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만약 적정 보험료가 보험수리.

원칙에 입각하여 낸 만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입자들은 덜 내‘ ’ ‘

고 덜 받겠다는 혹은 안내고 안받겠다는 생각이 팽배할 만큼 제도’ ‘ ’

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자체가 모험일 수 있

다 더구나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기여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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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세금도 지출해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은 물가나 임금과 직,

접 연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인상은 연금보험료만의 인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 ’ .

렇다 하더라도 노후의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가 제도와 관련하여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필요보.

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러한 수순을 생략한 채 법으로 정해진 강제가입 제도라는 이유로, ‘ ’

가입자들에게 공지하는 정도의 홍보나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다면‘ ’

가입자들의 수용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험료를 어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적당한가와

관련하여 고려되었던 사항중 하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 가입자들의 조세부담 수준도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집단적인 기여회피나 제.

도거부 아니면 납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보험료율 상한선은 를20%

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년까지의 보험료가 이고. 2009 9%

이후 단계적인 인상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의 저항도 예상.

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필요보험료율.

의 적절한 인상은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의 기초이면서 후세대와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을 보증한다는 신뢰와, 약속

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보험료율은 올리면서도 소득대체율

은 에서 로 하향 조정한지 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70% 60% 5

구하고 또 다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노후 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을 타당하다고 인식할 사람은 드물 것이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대체율이 삭감된다는 것에 있지 않.

다 그 동안 정부는 평균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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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했을 때 퇴직후 소득대체율이 에 이른다고 공표하였는데 이60%

를 잘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은폐되어 있다.

표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에게< 8>

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경우 년 가입하면 퇴직후 월 만원60% , 20 40

정도를 받는다 인당 최저생계비 만원 수준이다 평균 소득자가. 1 (36 ) .

노후 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평균 소득 이하

의 소득계층은 최저생계비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데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에 있다 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평. 2070

균 가입기간은 년으로 추계되어 있는데다가 현재 월 만원 가21.7 150

량 받는 노동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노

후 소득으로 만원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40

할 수 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을 로 낮추자는 정50%

부의 안은 노후 소득 보장으로서의 연금의 목적을 매우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흔히 사용하는 년 가입시 월 만원의. 40 136

소득자는 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49.53% 21.7

년이라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에 입각해 보면 만원34

이라는 최저 생계비에 불과한 노후 소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개정의 대 원칙으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3

급여의 적절성인데 이때 급여의 적절성은 평균 가입기간을 충족한“

평균 소득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 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급여 적절성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다소 추상적. ‘ ’

이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암묵적으

로 공유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적 연금은 최저생계비 이‘ ’

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표준소득월액.

23) 이병훈김유선 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2003)․
석하였다 국내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 만원의 인 월 평균임금 만원 이. (160 ) 2/3 ‘ 106

하를 저임금 노동자계층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임금 노동자 만명 가운데 절반’ 1,363

인 만명이 저임금 계층에 해당된다663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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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의 낮은 등급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적절한 기준을 평균 소득

자가 평균 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가입자들 특히 중간 소득계층 이하의 가입자들이 년을 소. 20

득의 적지 않은 비율로 매달 납입한 결과가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

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가 된 상황을 신뢰하고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표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기준 가입기간별 급여액과 실제 소득대체율< 8>

가입기간 소득대체율60% 소득대체율50% 소득대체율40%

년20 만원29.65%(40 ) 만원24.71%(34 ) 만원19.76%(27 )

년30 만원44.57%(61 ) 만원37.15%(51 ) 만원29.72%(40 )

년40 만원59.43%(81 ) 만원49.53%(67 ) 만원39.62%(54 )

* 주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만원으로 년도 말 기준임: 1) 136 2002 .

괄호안의 금액은 임금대체율에 년말 현재 소득을 곱한 것2) 2002

으로 실제로 수급시점에서의 금액은 그때까지의 임금상승율이

곱해진 금액이 될 것임.

* 출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검토사항 재정 안: , :『

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 2003. 4.』

소득대체율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나마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거의 해주지 못,

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으며 납부 예외자 형태로 대부분,

제도내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영원한 납부예외

자로 남도록 할 수 있고 제도 밖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빈곤층, ,

불완전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가입하고 싶지 않은 또한 가입하기도

어려운 제도로 고착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은 고용안정성과 적절.

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계층에게나 적합한 노후 보장 제도로 전

락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48 연금제도 개정과 노동조합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징수율,④

년 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전체 가2003 6 .

입자 만명중 사업장 가입자가 백 십만명이며 지역가입자가1,600 6 4 1

천만명 정도이다.

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9> 단위 개소 명( : , )

구 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

자

임의계

속가입

자사업장 가입자 계 도 시 농어촌

’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120,374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 1,890,187 48,710 15,760

’96.12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 2,085,568 50,514 15,640

’99. 4 16,268,779 174,496 4,992,716 11,113,148 9,045,812 2,067,336 34,250 128,665

’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8,739,152 2,083,150 32,868 168,570

’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8,381,451 2,037,722 34,148 80,122

’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8,132,036 2,048,075 29,982 115,815

’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7,997,593 2,007,196 26,899 179,230

‘03. 6 16,897,185 307,279 6,497,234 10,157,109 8,081,145 2,075,964 25,745 217,097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 2003.

년2003 월 현재의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는4

정도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지표는40% , 74%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보험료와 적립금을 변동시키는 데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다 재정추계에서는 납부예외자의 비율을 년 이후. 2030 30%

로 고정하였으며 징수율은 점차 증가하여 에서 고정시켰다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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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납부예외자 규모 및 비중 년 월< 10> (2003 4 ) 단위 명( : , %)

구분 전체 도시 농어촌

계 10,051,335 8,010,424 2,040,911

소득

신고

인원 5,811,408 4,477,261 1,334,147

비율 57.8 55.9 65.4

납부

예외

인원 4,239,927 3,533,163 706,764

비율 42.2 44.1 34.6

*출처 재정분석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 2003. 4.『 』

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및 징수율 가정< 11>

년2001 년2002-2029 년 이후2030

납부예외자 44% 선형보간 30%

징수율 74% 선형보간 85%

*출처 재정분석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 , 2003. 4.『 』

추정 결과가 이와 같다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앞으로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가정일 수

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경제변수와 마찬가지로 낙관적 보수. ,

적 가정을 세워 각각의 가정하에서 재정추계를 했을 때 어떤 차이,

가 나타나는지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래야만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방안을 현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의문이 드는 것은 경제변수에서는 국제수준의 각종.

기준치를 제시함으로써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의 연금제도의 납부예외 비율과 징수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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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선정에 대한 이견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에 사용된 지표는 대략 위와 같다.24) 전술했

듯이 재정추계에 사용된 변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

이다 따라서 다수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있다 하.

더라도 가장 적절한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

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금기여율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 외적 지표들로

는 출산율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기금투자수익율 기대여명이 필, , , ,

수적으로 고려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여율 조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관리행정제도 혹은 행정비용 변수(Thompson,

도 있다 국내 이주민이 많은 캐나다에서는 인구변수로 순이입1998) .

자수를 고려하고 있고 그외 장애발생율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은 연.

금개정율이라는 변수가 채택되고 있다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의 완전고용 노동력 연평균 노동시간 노동생산성과 평균임금, , ,

연간 순이입자수 지표가 있다 보건복지부( , 2003).

분석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개

입의 여지가 명확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

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구추계 지표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최.

근 출산률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피임의 유용성 가족정책,

의 규모와 특성 역시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Bonoli, 2000: 16).

한 어떤 시기에 태어난 인구집단인가에 따라 소득과 건강상태와 노

령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구집단(Deaton & Paxon, 1998)

별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cohort) .

한 지표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는 점이다(Thompson, 1998).

24) 물론 빠진 것도 많겠지만 그 부분은 해당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론화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동

의된 변수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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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재정추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수 채

택에 대해 과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 사회적 상황, ,

을 고려하여 채택된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청회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지표의.

조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를 발견하기 어렵다 소득대체율을 로 인하하기 직전의 중간 완. 50%

충단계를 두었다는 정도가 눈에 띤다.25)

다음으로 재정추계는 변화의 경향이나 흐름을 전망하고 그에 대,

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준거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전술했듯.

이 향후 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20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년을 추계기간으로 설. 70

정하고 처음으로 수행한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그 해석과 조망에 더

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추계를 토대. ,

로 정부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필요보험료율을 명시하였

다 이것은 재정추계가 그만큼 정확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일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불확실성과 최초의 추, ,

계라는 정황을 고려했을 때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제도 개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3.

재정추계의 변수설정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저항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을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아울러 그에 따른 파장은 무엇인가 이번 국민연금의. .

개정은 내용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수

25)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및 제도 일

반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여론조사전화설문조사를 수( )

행했다고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과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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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

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공적 기능을 축소하고 민,

간연금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경,

제중심적 시장 친화적 정책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써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노령화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대

체율을 낮추고 민간부문을 공적 틀로 흡수하여 지원하는 것이 유일,

한 방법인지는 좀 더 많은 정책결정 과정의 노력들 속에서 재론되

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개정 방향은 노후대.

비의 개인 책임 강화와 국가 책임의 회피 노동시장 분절과 노동조,

합의 조직력 약화의 가속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유지 강, ,

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분배 기능의 약화와 사회적 배제의 영속화1)

년 연금개정시에 급여산식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동일1998

율로 조정함에 따라 상이한 소득집단간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었

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의 상하한 소득을 조. ․
정하였으나 상한선 소득은 불과 만원만 인상되었기 때문에36 26) 많

은 고소득자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구조를 보장해 주었다 뿐만 아니.

라 기여율을 높이고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수리적 균형을 달,

성하고자 함으로써 계급간 재분배를 더욱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년의 개정과 년의 개정안은, 1998 2003

연금의 계급간 재분배적 성격을 축소시키는 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정 안정화 전략에 집중된 개정방향은 보험수리적 원칙에.

입각한 기여와 급여의 수급 균형 조정을 강조하였을 뿐 그 이면에,

서 발생될 분배구조의 악화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26) 표준소득월액 들급체계의 상한선은 전 가입자 평균소득 값의 배 수준 만(A ) 3 (360

원 만원으로 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만원 만원로 제안하396 ) , (22 36 )→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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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나 계급간의 불평등적인 소득 분배 구조를 사회정책과 제도

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단절은 가속화된

다 연금은 이처럼 상이한 소득 분배 구조를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하는 소득 분배 제도의 하나인데 점차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다음 개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가 임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연금을 통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약화시켜 사회 보험이 아‘ ’

니라 사회 보험‘ ’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계급간 소득 재분배 구조의 악화가 초래할 또 다른 문제는 연금제

도의 특성상 계층계급간 재분배가 세대간 재분배와 긴밀하게 연․
계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부담이 후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동율구조인 확정급여.

방식에서는 현 세대가 부담하지 못하는 규모만큼 후세대로 이전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세대 부담분의 문제는 동시대의 소득 재분배.

구조가 얼마나 불평등한 가와 연관되어 있다 후세대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앞서 현 세대가 자,

신들의 노후를 위해 어떤 분배구조를 구축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분배구조를 어떻게 변화

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입증하는 예가 정부의 지원 회피 태도이다 정부는.

현재 관리 운영비의 과 농어민 보험료 최저등급 보험료의 에1/2 ( 1/2

해당하는 정액 정도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을 뿐 보험료를 내지 못) ,

하는 불안정 소득계층 출산육아를 위하여 임시로 노동시장을 떠, ․
나 있는 여성 노동자들 기타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

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

은 가입자 스스로의 경제 능력에 따라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개정 방향은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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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현 세대가 노인이 되었

을 때 전체가 후세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즉 연금제도는 급여산식에 이미 후세대의 지원을 담고 있어.

적어도 후세대 변화가 없다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는 노인을 위해( )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셈이 되지만 이들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기여기간을 충족하는 연금가입자로 국한된다 김연명 보험의( , 2001a).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은 경제활동 중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데다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도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연

금을 통해서는 노령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

이다.

이처럼 연금제도의 일련의 개정은 노령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

히 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령의 개인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계급간,

세대간 사회적 배제가 구조화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분절과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2)

공적 연금 축소와 민간연금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중 하나는 공

적 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혼합의 연금체계가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 혼합의 다층화 전략은 충분. ․
한 공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을 때나 아니면 분절된 노동시장과 그

에 따른 불평등한 노동거래의 구조적 특성을 외면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

이다 또한 기업연금이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대기업이다 중소 영세기업이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년 월부터 도입예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2004 7

법 안 에 의거한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과 공존하도록 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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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5

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법정 기업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환영할 이유

도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여부와 퇴. ,

직연금의 급여방식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선택권을 노사의 자율( )

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구조의 연금방식이 되.

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조의 권한이 강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 노.

동자가 합법적인 급여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정규와

비정규간의 차별이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단협에 명시해야

가능하다 제도는 이미 만들어졌는데 노동자간의 차별 철폐 문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으로 노후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개인들의 소득수

준과 상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공적 연금 가

입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연금이 아닌 저축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하.

튼 노동시장의 지위가 불안정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후보

장을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공적 연금체제 밖에 없으며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노동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조직노

동의 위축과 맞물려 있다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을 안고 있는 현재의 노동조합 구조하에서 노후 보장 책임의

민간 영역으로의 이전은 위축된 조직노동이 조합주의적인 실리주의

노선으로 경도될 수 있는 여지를 강화시킨다 이미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중소 영세기업의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
의 지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재분배 영역에서의 몫도 차별적이다.

고용안정은 최소한 국가복지 나아가 기업복지라는 혜택을 동시에,

보장하지만 고용불안정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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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조직노동이 누리는 엄청난 공사 복지급여를 비․
미 조직 노동과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기( ) ․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소외와 상실을 느끼게 마련이다 윤정향, ( ․
조은주 외 연금의 민간 영역으로의 이전이 이처럼 해당 기업, 2002).

과 단위 노조간의 노사관계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 미 조직 노동자와 노조의 영향력이 약한 기업의 노동조합은 그렇( )

지 않은 노동조합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마련이다.

사업체의 규모 업종의 특성 단위기업의 조직력 고용형태에 따라, , ,

복지혜택을 둘러싼 이해득실의 명암이 분명하게 가려지는 상황에서,

일상적이고 생활영역과 깊숙이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와 실천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의 민간이전에 대하여 노동자 집단 내부에서 상반된 시각이 생기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실리주의적 선택권의 강화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3) 사회복지 제도의 시장성 강화와 자본시장 지원과 육성의 수단화

후세대 부담 완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조 공사 혼합 연금체계, , ․
로의 개편 이면에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다 민간연금에 대하여 정부가 일.

정 정도의 규제방식을 통하여 지원하겠다고 표명하는 것은 사회복

지의 국가 책임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와 상반되는 결정이다 우리나.

라의 사회복지 체제의 특성이 국가보다 시장과 개인 가족을 통한,

보호방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회 제 세력들은 사회 안

전망 구축과 더불어 전 복지 영역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였다 정부는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제도에 시장의 논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방향과 정부의 복지구상이 다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의도로 진행된다면 금융시장 내 민간보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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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영역이 훨씬 강화되어 노동자의 노후가 점차 자본시장의 흐름

에 맡겨질 것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표 에서 제시된 바와. < 12>

같이 최근 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가 점3

차 증가하고 있다 이미 시장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민간연금. 들

을 국가 연금체계의 틀로 결합함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는 든든한 국가

의 후광을 얻음으로써 그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최근 년간 보험회사 총 자산규모< 12> 3 단위 백만원( : )

총자산 운용자산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0 120,729,975 28,048,960 99,813,271 22,136,177

2001 143,034,005 32,731,282 116,498,058 27,034,623

2002 164,222,523 월35,038,647(11 ) 132,636,577 월29,088,201(11 )

* 출처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 . ,『 』 『 월보 .』

그러한 징후는 정부가 년 월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보2003 5

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

하도록 하여 보험경영의 자율화를 확대시켜주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일

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로 인하 법 조 항 되었고 보험회2/3 ( 9 2 ) ,

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규정 및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 법( 104

조 조 되는 등 보험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110 )～

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민간연금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

련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정과 위험이 고스란히 개인 가입자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소득계층을 포함하여 안정된 고용과 소득.

이 보장되는 특정 영역의 노동자들은 개인의 자산증식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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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라도 민간연금 가입 동기가 높을

것이다 이후에 계속해서 민간연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공적 연.

금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실행된다면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과 회피

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공적 연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논리에 맡겨지는 형상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과거 정부의 시장 친화적 복지정책과 어떤 차별

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자본육성 정책

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이 이용될 것이라는 예

측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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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역할IV.

외국의 경험1.

사회보장 제도에서 연대가 강조된 것은 제도의 형성과 도입이 구

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의 주체적인 참여와 조직력 참여구조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강조되면서이다 연대의 형태는 정당 노동조합 농민단체 그 외 사. , , ,

회운동 세력 모순적 계급 지위집단 등에서 여러 방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 볼드윈 은 사회보장에서의 연대가 좌파세력. (Baldwin, 1990)

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기보다 위험 귀착성 위험(incidence of risk),

에 대한 집단의 대처 능력 위험의 보험수리적 범주 여기에 각 국, ,

가의 역사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27) 에스핑 앤더슨을 비롯하-

여 북구 유럽의 복지제도를 주로 연구한 논자들은 보편주의적 사회

보장 제도가 도입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연대를 좌파정당의

유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연대 노동조합의 조직력 노동조합의, , ,

동원력에 있다고 주장하였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계급간 연대는 영원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연금과 같은 제도의 개정이 어떤 시기에 어떤 규모로 지엽적인 개, (

정인지 패러다임적 변화인지 어떤 대상을 놓고 이루어지는 지에, ),

따라 연대의 균열과 재결합은 열려 있는 것이다.

국가간 편차에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27) 전후 복지국가 개혁을 비교하면서 연금제도를 놓고 영국과 스웨덴을 연대주의

적 개혁 프랑스와 독일을 연대주의가 실패한 개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

의 기저에는 영국과 스웨덴은 대다수의 계층을 포함하는 수직적 보편주의 방식인데

반해 대륙의 국가들은 수평적 보편주의라는 것이 깔려 있다 특히 그는 중산계층의, .

이해와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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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공적 연금체계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특성과 조직

력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직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노조의 자율적 노사관계가 오랜 전통인

데다가 보편적 연금제도 도입과 개정에서도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

이 미약했던 영국은 연금개정의 결과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민간부,

문을 대폭 확대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28) 미국의 노동조합도

사회보장에 대하여 노조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공식적인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그렇지만 기(Béland, 2001).

업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최근 친노동자적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블랙번은 미국 노조가 팀스터 의. UPS (Teamster)

기업연금 기금운용을 놓고 벌인 투쟁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Blackburn, 1999: 50-51).

노동조합의 저항이 크게 대두되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기존 연금체

계를 유지하는 틀에서 급여를 축소하였으며 민간부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콜정권 집권시 만들었던 년 연금개혁. “1999

법 이 슈뢰더 정권 시기에 연금개혁 으로 강화되었는데 개혁” “ 2000”

의 주된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에서 로 인하하면서 그 감소70% 64%

분을 개인적립연금을 통해 보완토록 하였으며 연방보조금을 증액시

키는 것이었다 그 외에 육아기간을 연금 기여기간에 반영하는 크레.

딧 제도와 년에는 자산조사에 의한 최저연금보장제를 실시하고2003

있다 보건복지부( , 2003).

프랑스는 년 우파정부에 의해 민간부문 노동자를 포괄하는 기1993

초연금을 개혁하였다 노조가 동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비기여 급여( ).

를 기금화하고 완전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기여기간을 년, 37.5

28) 영국은 년 신노동당 개혁안에서 저소득 계층과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제1998 ‘ 2

국가연금과 기존의 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연금’ SERPS (Stakeholder Pension

을 도입하였다 기초연금은 년에 임금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급여를 하Schemes) . 1980

향 조정함으로써 현재는 연금가입자의 빈곤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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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년으로 연장하고 급여산정을 위한 기여기간 계산식에서 최40 ,

고소득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연장하고 급여를 년간의 물가에10 25 , 5

연동하도록 하였다 년에는 민간부문 연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1997

도입하였다.

이 두 국가는 직역별 연금체계의 전통과 유산이 매우 깊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경우 산별 교섭구조를 통한 정책결정 참여체계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대폭적인 수용에 대하여 조직,

적인 반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노총 산하 최대노조인 독.

일금속노조 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정승국 프랑스의(IG Metall) ( , 2002).

경우 년 쥐페정부가 철도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리된1995

연금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을 억제하고 연금에 대한 통제권,

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

딪혀 실패하기도 하였다(Béland, 2001).

이탈리아는 년 노조의 지지에 의해 연금개정을 단행하였다1995 .

주요 개정 사항은 연금급여의 매년 가치가 개인의 연령 국가의 경,

제성장 연금가입자들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

특히 법정 퇴직연령 개념을 포기하여 피고용자들은 세부터 세57 65

사이에서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퇴직 연령에 따라 급여수준.

의 차이가 있으며 년 기여 이후 퇴직 허용은 년까지 유지되도35 2008

록 하고 있다(Bonoli et al., 2000).

스웨덴은 보편적 연금제도로서의 공적 연금 체제를 지키면서 적립

방식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 년 연금을 개정하여 년 법안. 1998 (94

통과 층의 연금체제를 구축하였다 첫째는 공적 연금제도의 가장) 3 .

큰 비중인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운영되는 개인계정이다 둘째는 초과연금보험료 적립금제도. (The

인데 이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premium reserve scheme) ,

가운데 제도로 가는 외에 나머지 가 보험료납부18.5% NDC 16% 2.5%

자 개인의 초과연금보험료계정에 별도로 적립되는 것이다 연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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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 기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본인의 욕구대로

운용할 수 있다 셋째는 조세방식의 보장성연금제도. (Guaranteed

이다 저소득자 실업자 등 전 거주자들에게 지급되pension system) . ,

는 것이다.

스웨덴은 중앙단위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결정 주체로

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노동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전,

체 사회정책 결정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 개정의

민영화 압력으로부터 공적 체계가 유지되는데 데 상당한 기여를 하

였다.

서구 선진국중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는 연금개정 과정에서 미래, ,

의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스웨덴은 생애기간의 기여를 실질임금.

변화율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했으며 관련 인구집단의 기대여명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이탈리아는 급여방식을 확정급여에서 확정기,

여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연금의 재원은 부과방식을 기반으로 하였

다 독일은 연금개혁법에서 급여에 인구가중치를 두어 기대. ‘1999 ’ ,

여명이 증가하면 급여가 감소하도록 하는 조치를 두었다 이러한 조.

치들은 그만큼 현재의 개정이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기

도 하지만 연금의 민영화를 제어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을 선택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Bonoli et al., 2000: 48).

결론적으로 보면 공적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추,

세로의 연금개정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불리하고 자본과 고소득층에,

게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 실업자. , ,

여성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에게 매우 불리하다, (Blackburn, 1999).

이로 인하여 연금제도로 형성되어 있던 계급간의 연대가 균열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조합.

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의 연대적 저항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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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대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개정의 강도와,

사회적 파장을 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노동조합의 역할2.

본 연구는 어떠한 보완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 시도하려는 정부

의 개정이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주

의 복지체제에서 강력하게 시도되었던 방법에 가깝다고 본다 제도.

개정에서 어떤 방향이 선택되는 데에는 사회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

적 영향력 특히 제도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는 노동조합의 조

직력 및 운동방식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 ,

에서 시장성을 강화하는 개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일어

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 제 세력들이 국가의 정

책 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지 못했으며 또한 그러

한 사회적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개정을 돌아보면 현재 국민연금은 위,

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일단 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많은 기금.

이 적립금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유럽의 부과방식 체계와

는 매우 다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

차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조

합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 참여

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서구 유럽과 달리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사회복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관심수위가 낮다는 것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이면서 자본에.

대한 저항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실시한 재정계산제도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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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낮추지 않으면 수십 년 뒤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앞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깊이 새겨야 할 부

분이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인하를 언급하기 앞서 다른 제도들과의. ,

유기적 조정을 했을 때에도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

체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주,

적인 소통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합의점이 도

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계산제도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

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과 이를 대비

해 연금제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

로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에, , )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 개정과정은 후세대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도덕적 책

임을 명분으로 하여 가입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

적인 방식의 최후 시장 방어선인 공적 연금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노동자간의 단절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가

속화할 것이라는 본질을 공론화하여 개정안이 재고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정책적 전략과 실천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적 전략1)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노동조

합의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점차 가속화될 국민연.

금의 자본화 현상과 시장 영역으로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시켜 연금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이

다 때문에 노후의 적절한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본연의 사회보장.

목적을 지켜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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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줄 가,

장 본원적인 사회적 보호 제도라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한다 자녀와.

가족이 개별적으로 노인을 부양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에 현세대들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하여 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준,

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 1

자가 기여기간을 충족했을 때 세 년부터 가 되면 사망할 때까, 65 (2033 )

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체계이다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정책이므로 다른 어떤 사회복지 공급 주체보다

신뢰할만하다.

노동조합은 연금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제

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국가의 정책을 일방.

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연금제도가 노령의

빈곤을 예방하고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

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효과는 더.

이상의 축소가 일어나지 않을 때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금이 내가.

번 돈을 국가기관에 저축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수십 년 뒤에 찾아

간다는 재산권으로서의 의미보다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 ,

기 위한 전 국민의 집합적 노력이라는 인권보호 차원의 제도라는‘ ’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둘째 국민연금 제도가 세 이상 세 이하의 전 국민을 가입대, 18 60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 기간동안 계속해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상당한 규모를 차지.

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 인 미만의, 5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장기 실업자 청년 실업자 등은 일정한 기간, ,

혹은 반영구적으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66 연금제도 개정과 노동조합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심각한 경기변동은 이러한 상황들을 심화

시킨다 때문에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

도록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연금의 구조변화와 밀접하.

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장단기 정책플랜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 틀안에서 부분적인 조정을 통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을 보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

보험 제도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행정체계 정비 방안 김연명( ,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기여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2001b),

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 기초연금 도입 기, , ,

초소득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두(ILO, 2000).

가지 방향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양 방향 모두 전제조건,

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필수로 한다.

셋째 사회복지 정책은 특히 다른 정책과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한 제도의 대상이 사회적 욕구 를 가진. ‘ (social needs)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도’ . .

의 목적이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가입,

자 개인이 아닌 사회 성원 전체의 노후 소득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작동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 정치사회적 환경이, , , ․
제도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조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방향을 세울 때 노동시장 정책 등 연관정책을 다각도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 증대에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연금제도만의 문.

제가 아니며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이건 간에 점차적으로 세대간 공

존을 위한 책임과 권리의 배분이 중요하게 부상한다 따라서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세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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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의 제도체계에서 가능한 임금 조세 연금 기타 사회정책. , , ,

들이 어떻게 조율 변경 결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

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과 아동양육정책을 보다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여성정책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원활해지.

도록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현실화해야 한

다 고용주가 현재 있는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실.

천일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차별과 사업장 내부에서의.

각종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조직적 실천들이 강화되어야 한,

다 전술했듯이 불법과 탈법을 제어할 수 있는 감시 감독을 강화해. ,

야 하는데 이미 검토된 바 있는 근로감독관의 규모와 자격을 강화,

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및 양육정책의 두 측면에서 아동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부모휴가 등이 보편적인 국가 제도로,

써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29) 이 제도들에 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

안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부모,

와의 관계 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양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교육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무상교육과.

다양한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촉구하

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년 월부터 시행될 주 일제로 인하여 무급으2004 7 5

로 전환될 생리휴가 및 연월차 휴가의 삭감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

29) 이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이번 개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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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양육과 교육 및 건강관련 제도들은 에스핑 앤더슨의 주장처럼 세-

대간 계약 의 기본이다 후세대가 다음 사회를(generational contract) .

책임질 수 있도록 현 세대가 책임을 다했을 때만이 후세대로부터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정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앞으로

의 노동운동과 사회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속에서 입장을 정립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여타 다른 정책과의 조정과 배치속에.

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그만큼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

여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의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화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립이,

요구된다 년에 도입을 예정하고 추진중인 퇴직연금 제도와 이. 2004

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정부가 이원적 연금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수

순이라고 파악된다 퇴직연금의 도입을 둘러싸고 어떤 방안을 선택.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 ․
사 혼합의 다층적 연금구조가 지금 절실한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년 월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퇴직금을2003 8

적용받는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로 나타났으며 이중 고용52.9%

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체결하지 않은 비율이 로 나타났33%, 56.9%

다 통계청 이러한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퇴직금을 연금( , 2003).

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장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만큼 긴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했다면 공적 연금의 기여 급여 구조-

를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까지 공적 연금의 기능을 축소,

시키려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이 사외적립되는.

비율이 낮아 기업이 도산하거나 중소 영세 기업일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노동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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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그것이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이든 고용주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감시감독과Retiring Account) ․
강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 문제도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긍.

정성 못지 않게 부정적인 부분도 예상해야 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효과만이 부각되고 있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퇴직연금.

으로 전환하면서까지 기업연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노동자들의 다양.

한 수준의 욕구를 기업수준에서 기업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애써 제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민간연금이라.

하더라도 기업연금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마

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퇴직금의 대체제도로서 민간부문의 힘. ,

을 빌어 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노후보장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는

방법으로써의 퇴직연금 제도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퇴직급여보장법 안 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병행( )

되도록 하면서 만약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의 급여방식을 결정할 때는 노사협의나 노

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느림의 미학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싶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 중심축으로 국민연금을.

세우고 이어 조세지원 대책들을 통해 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 ’

만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선진국형의 제도로.

바꾸기 전에 선진국형에 맞는 공적 소득 보장 체계를 먼저 정립해,

야 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인,

정해 주는 것이 선결 작업임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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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전략2)

실천전략으로는 조직적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

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연금에 대한 통제권과 관리감독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을, ․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자이므로 제도와 관계되.

는 모든 의사결정과 운용과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년 연금개정으로 가입자 대표수를 늘리면서 제도 전반과 관련1998

되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나 여기에서 노동자의 요구

를 관철시키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연금과 관련된 정책결정 단위가,

지금처럼 실무단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정책.

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는 연

금 가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연금제도 내에서 가입자 대표로서의 입장을 개진하는 것

못지 않게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자 대표가 정례적으로 연금에, , , 3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협상틀이 필요하다 즉 연금문제가 상설화된.

논의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정책 전반의 보다 중,

심적인 이슈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되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전략으,

로써 재정추계 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을 수행

해야 한다 재정추계 결과를 놓고 대두된 불신은 재정추계절차와 방.

법의 객관적 조건이 투명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

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공론화는 필수적이다.

공론화는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방식과 노조가 실천하는 방식을

모두 담고 있다 우선 정부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공청회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정추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추,

계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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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증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

에서 가입자 대표의 요구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당성과 타당,

성이 있는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재추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이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와 감시 및

운용이 가능한 다각적인 계획들이 제출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 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조가 실천해야 하는 공론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

과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

번 연금개정에서 드러난 것은 연금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처럼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렇지만 실제로 연금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되며 노

후에 노동자들의 생활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에게 가

장 중요한 제도이다.

연금의 작동원리와 운용의 세부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해도 연금

이 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노후의 적절,

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전문성을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된다 앞으로. .

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노동조합에서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과 정

보는 훨씬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사회보장 분야의 전.

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가 교육과 대중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정규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 불안정, ,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가져오는 제도적 효.

과는 무엇보다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증가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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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납부 예외자 감소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있다 납, .

부 예외자 비율이 낮다면 후세대 부담 문제도 재고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 영세 사업장의 비공식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회복지 제도들의 긍정적인 면을 활용할 수 있다.

합법적이고 공식화된 사업체가 될 경우 또한 노동조합이 건설될 경,

우 국가나 회사로부터 얻게 될 사회적 보호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임을 알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불법 탈법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차,

원에서의 고소 고발을 강화하고 법 집행에 대한 사후 감시감독, , ․
을 철저히 하는 노력도 연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노동시.

장 규제에 미온하게 대처할 경우 중앙단위의 교섭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상급 노조와의 연대도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단

위노조의 성격을 지양하면서 중앙단위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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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변화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제도 개정의 시의 적절성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에,

우선 맞춰질 것이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 ․ ․
황인구구조라는 외적 요인과 제도 자체의 요인 아울러 정책 결정,․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 제 세력이라는 행위

자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가,

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개정이 제도의 핵심 주체인 가입자

들 특히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려고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이익집단의 요구로 평가절하 함으로

써 개정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번 연금개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

된 재정추계 문제를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뿐.

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

는 공적인 보호제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켜내기 위

해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정책적 실천적 전략으로 변,

별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정은 가입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

고 그 속에서 개정의 사회적 정당성이 담보될 때만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제.

도 하나만을 놓고 개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역할 배분속에서 개정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럴 때만이 연금개정의 이유로 상정되었던 후세대 부담 문제.

의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연금은 그 중 중요한 하나의 제,

도로서 고려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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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연대를 통,

한 실천을 전개해 나간다면 그래서 현 세대의 보편적인 사회복지,

확대 정책이 결실을 이룬다면 현 세대가 자신의 노후의 생활을 후,

세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후세대에게 무조건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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